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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에 관한 연구: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선거사범은 간접민주주의 구현에 장애

가 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범이나 강도 같은 일반

형사범에 대한 국가의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된 반면,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기존의 형사범죄 억제력에 대한 연구는

억제력의 구성요소 중에서 법을 위반하면 조사를 받고 기소 당한

다는 두려움에 대한 것인 처벌의 ‘확실성’ 부분과 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처벌의 ‘엄격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하였다. 본 연구도 2000년-2010년 사이에 실시된 3회의 국회의원

선거와 3회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집한 선거자료를 근거로 억제력을 검증하였으

며, 분석방법은 빈도 및 비율분석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경찰, 선거관리

위원회, 법원 등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

다. 전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 중 11%내외만이 기소되었

고, 6%정도만이 100만원 벌금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

서 그렇다. 적발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행해진 선거법 위반 건

수는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 통계분석결과, 정책적 함

의는 본문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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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선거범죄 혹은 “왜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시

도된 적이 거의 없다. 이 현상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관련분야 학자들 사이의

영역기피 현상 때문이다. 법학자들은 선거법관련 범죄는 본질적으로

정치학 영역이라고 생각하여 기피하여 왔고, 정치학자들은 선거법은

법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학자들이 다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이

영애 1992, 111). 둘째 학자들은 연구대상인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

과 선거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자료 획득이 어

렵기 때문에 연구를 소홀히 했다.

이 연구는 간접민주주의의 완벽한 구현에 장애가 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에

서 선거범죄 억제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밝혀냄으로써, 선거범죄

억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간접민주주의의 완벽

한 실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다. 동시에 국가의 선거범죄억제력

이론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제어 ] 선거사범, 선거법 위반, 억제력,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범죄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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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이것은 1인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인 독재체제나 군주제와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민주

주의는 국민전체 혹은 국민 다수에 의해 선출된 사람에 의해 통치되

는 체제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크게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나뉜다. 직접민

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한편

간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

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간접민주주의에서는 통상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

출하고 있다. 즉 간접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 개념과 통한다는 의미이다.

간접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후보

가 임기 말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선거에서 국민다수의 지지

를 얻어 선출된 대표가 재임 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새로운 대표가 임기 4년이 아닌 1-3년의

잔여기간동안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은 간접민주주의의 적절한 실행

에 명백한 장애 요소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4-2010년 사이에 실시된 2건의 국회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 대비 당선무효 비율은 6.1%(2008년 선

거)와 4.5%(2004년 선거)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같은 기간에 실시된 지방선거의 당선무효 비율은 각각

1.6%(2010년 선거)와 2.8%(2006년 선거)로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건수로 보면 각각 55건과 90건으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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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4년-2010년 사이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당선무효 건수1)

당선무효건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얻었다.

당선무효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기소를 당해

2-3년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당선자들도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

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

당선무효로 인해 발생되는 재선거는 적지 않은 선거비용 부담을

낳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쓰

인 비용은 후보의 선거운동 비용을 빼고도 167억 원이었으며, 국가가

보전해 주는 선거운동비용까지 합하면 230억 원이 넘는다(YTN

2013.04.19). 이 기간에 행해진 재보궐 선거의 상당부분이 당선무효 때

문에 실시되었다는 감안할 때, 선거법위반에 의한 당선무효가 얼마나

많은 사회비용을 허비시키는지를 알 수 있다.

보통 320억이 소요되는 서울시장 선거나 서울시교육감선거, 4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경기도지사 선거나 경기도교육감선거가 재선거에 포

1) 2012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1심이나 2심에서 당선무

효형을 받은 사건들의 일부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선거별 당선

무효비율을 전체 당선자 대신에 지역구 당선자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당선무효형

을 받은 당선자의 대부분이 비례대표 당선자가 아닌 지역구 당선자들이기 때문이

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선거법을 위반할만한 동기가 크지 않고, 지역구가 없기 때

문에 적발된 사례도 거의 없다.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는 2013. 10. 16일에 수령했

으며, 접수번호는 2013-9797이다.

항목
2010년

지방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

2006년

지방의원

선거

2004년

국회의원선거

당선

무효건수
55 15 90 11

지역구당선자

대비 당선무효비율

(지역구당선자 숫자)

1.6%

(3,436)

6.1%

(245)

2.8%

(3,207)

4.5%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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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기라도 하면 수백억이라는 큰돈이 추가로 소요되는 재선거를 치

러야 한다.

더구나 재선거가 실시되면 국민의 추가적인 투표행위로 인한 기회

비용이 크게 증대되고, 이를 위한 공무원의 인력 또한 추가로 요구된

다. 이 비용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사회비용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게 하

는 것이 효율적 간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

가가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연구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국가는 선거범죄 억제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선

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사법부와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

한 철저한 단속 및 엄격한 법집행을 천명해 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당선자는 당선무효가 되는 동시에 5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상실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

금을 받은 유권자도 5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선거범죄 억제력 효과에 관한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는 선거범죄에 대한 국가의 억제

력의 효과 측정을 시도함으로써 선거범죄 억제이론의 출발점을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선행연구 논의 및 이론적 고찰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범죄행위에 대해 체포를 신속하게

하고, 반드시 기소하며, 처벌을 엄격히 할수록 범죄가 저질러질 확률

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깁스(Gibbs 1968)는 미국의 여러 주(州)를

비교하면서 살인범죄에 대해 법집행을 엄격히 한 주일수록 살인범죄

의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했다. 이 후에 억제력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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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하게 여겨져 왔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다.

억제이론은 인간은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려는 속성

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비교하여

죄를 저지를 것인가 억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기광도

2010, 128). 국가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활용하여 개인의 범죄에 상

응하는 처벌을 가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억제

이론은 인간 개개인의 쾌락 극대화 의도와 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

벌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억제이론을 선거범죄 억제력에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선거사범의 목표는 당면한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다. 만약 선

거법을 위반하다 적발되어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

단되거나, 선거법 위반이 더 많은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거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선거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사범을 줄이기 위해 국가는 후보들이 저지르는

웬만한 선거사범의 경우 당선이 되어도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는 메시

지를 전달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억제이론은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와 특별억제(Special/Sp-

ecific Deterrence)로 구분된다. 일반억제는 전과가 없는 시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에 의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두려움

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Tittle 1969;

신동준 2009). 일반억제는 대체로 두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첫

째 일반시민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

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인지 모르는 상

황에서 그 행위를 자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가에 의한

범죄처벌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만약 위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인식이 안 되어 있다면 일반억

제는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특별억제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게 적정한 형벌을 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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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두려움을 갖게 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Zimring and Hawkins 1968; Ehrlich and Mark 1977; Akers and

Sellers 2004). 특별억제는 전과자가 이전 처벌이 자신의 범죄정도에

비해 가혹했다고 느꼈을 때에 더 확실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처벌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처벌을

다시는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선거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억제인지 특별억제인지 분명히 명

시하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한국선거에 반복해서 출마하는 후보들

의 상당수는 경고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가벼운 경고등을 받은 후보들을 범죄경력이 있

다고 판시하기도 힘들다. 이전에 선거사범이 아닌 범죄전과가 있는

후보들도 이전 범죄의 성격과 선거범죄의 성격이 상당히 다르므로 거

의 연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선거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일반억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가 처벌의 확실성이 범죄억제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홍태경과 류준혁(2011)은 경

찰일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처벌의 확실성은 전체적으로

경찰일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처벌의 엄격성은 부분적으로 억제

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행위와 범죄비용을 계산하는 연구

들도 범죄 억제요인 중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요소는 처벌의 확실

성이라고 보고한다(Paternoster and Saltzman et al. 1983; Paternoster

1989). 한편 박미랑(2013, 238)은 위의 주장들이 대체로 옳지만, 대인

강도범 및 절도범에게는 처벌의 엄격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억제력의 효과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연

구들도 적지 않다. 기광도(2001, 144)는 미국에서 경찰활동의 증가가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람들이 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처벌의 정도를 예측하지 못하

기에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범죄행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신동준 2009, 208). 그러나 이 주장은 다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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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법조인들조

차 처벌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이 어느 정도 준수되

고 있다는 점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한 주변의 상심이나 비난이 오히려 억제력을 지

닌다는 확대억제력이 한국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이성식 1998). 범

죄자가 개인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수치심을 느껴 범죄를 억제한다

는 주장도 있다(박미랑 2013).

이 주장들은 선거사범에게 적절하다고 보인다. 선거사범의 경우

당선무효가 될 경우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

라 당선무효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활동하던 지역구에서 비난을 받

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의 정치활동

을 할 수 없는 상황, 사실상 정치무대에 도태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억제력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즉 중벌(重

罰)주의의 범죄억제효과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구금형의 장기화는 사회의 적을 증가시킨다는 주

장도 있다(이재석 2011). 그러나 이 이론은 선거사범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선거사범은 중벌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적으로 벌금이나 고작해야 집행유예를 받는 수준이다. 이

것은 선거법 위반 자체가 타인에게 재정적, 정신적, 육체적 위해를 가

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억제이론의 연구들은 주로 절도, 강도, 살인 등 타인

을 해치는 범죄에 근거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한 연구는 양형에

대한 소수의 연구 외에는 없다. 선거범죄의 양형에 대해서 이영애

(1992)는 선거사범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이나 폭행범 등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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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시행된 3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3번의 지방선거를 합친 총 6회의 선거이다. 이것이 연구의 대

상이 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론검증을 위한 데이터 획득의 편이성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가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검증에 필요한 6회 선거에 대한 데이터를 상

당히 완벽하게 수집해 발표했기 때문에 본 연구가 가능했다.

둘째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각각 3회씩 점검함으로써 선거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치러진 2번의 대통령 선

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

보가 직접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선거에서 검찰, 경찰, 선관위, 법원 등 선거법 관련

국가기관이 행하는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선

거범죄를 억제했느냐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범죄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회, 법원 등 선거법 관련 국가

기관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범죄 억제력을 구성하는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 중

에서 어떤 변수가 선거범죄억제력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 즉

선거법 위반을 하면 기소를 당한다는 두려움과 당선무효 등의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선거범죄행위를 억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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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1) 종속변수

억제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일반억제이론에서는 범죄행위나 비행(非行)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특별억제이론에서는 재범의도 혹은 비행의도를 종속변수로 설

정했다. 이성식(1998)은 청소년 비행을 종속변수로 설정했으며, 박미랑

(2013)은 범법자의 재범억제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선거당 선거법 위반 건수이다. 선거법 위

반 형태는 여러 가지이다. 금품 및 음식물제공, 선심관광 같은 심각한

위반행위부터 위장전입까지 20여종으로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 사법기관에 적발된 선거범죄 총 건수

이다.

본 연구에서 선거당 적발된 선거범죄의 건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선거범죄는 국가에 의한 억제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가 사용

되는 계량적 자료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당

발생한 선거범죄의 양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2) 독립변수

(1) 처벌의 확실성

대체로 고전적인 억제이론에서 처벌의 확실성은 “범죄를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기존의 형사범죄 연구에서 처

2) 선거사범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도 적발되기는 하나, 선거사범의 70%정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적발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경찰과 검찰에게 선거법위반 적발이 주 임무가 아닌 반

면, 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선거범죄 적발이 매우 주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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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의 확실성은 체포율, 기소율 등으로 측정되었다.

선거사범은 기본적으로 흉악범이 아니며, 범인이 범행 후 도주하

는 경우도 거의 없다. 후보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해도,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나 관계자들을 체포하지 않는다. 즉 현

장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의미이다. 범죄에

대한 조사도 선거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러므로 체포율은 처벌의 확실성의 지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처벌의 확실성은 검찰의 기소율로 측정된다.

(2)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엄격성은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처벌의 기준은 무엇인가?

기존의 형사범죄 연구에서 처벌의 엄격성을 측정하는 기준은 두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국가들 사이의 유사한 법 위반에 대한 처벌비교이

다. 두 번째는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처벌을 통해 범인이 당한 불

이익보다 적으면 처벌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반대이면 적절하지 않았

다고 보았다. 박미량(2013)은 범죄자가 예측했던 형량과 실제 형량의

차이비교를 통해 처벌의 엄격성을 측정하기도 했다.

기존의 형사 범죄 억제력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처벌의 엄격성

의 측정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그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이

다. 이것은 한국 선거법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의

하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당선자는 당선무효가 된다. 낙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

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 상실은 정치인에게 상당히 엄격한 형벌이다.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유권자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

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5년 동안 선거권을 상실하여 민주주의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벌금 100

만원은 처벌의 엄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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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속성은 독립변인에서 제외

기존 억제이론에 따르면 억제력은 세 가지 변인에 의해 결정된다.

첫 번째는 신속성이다. 신속성은 선거범죄가 저질러진 시점부터 처벌

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신속성은 범죄행위가 적

발된 시점부터 재판이 종료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신속하게 처

벌하면 할수록, 선거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신속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독립변

인에서 배제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

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270조).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선거사범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3심인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 1년 이내에 재판이 종료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하다. 특히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 재판은 더

심각한데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되거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인

3년을 넘겨서야 결정 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근래에 선거사범 재판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됨

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심에서 당선무

효형을 받은 당선자는 13명이다, 이중 1년 이내에 당선무효형을 받은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1년 6개월 이내에 당선무효형을 받은 당

선자는 고작 1명이고, 나머지 12명은 모두 당선 된지 2년이 지난 시점

에 형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선자가 종국에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거의 2년 이상 재임한 후

라면 선거법 위반을 감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선거사범

의 경우 신속성은 억제력 구성요소에서 제외시킨다. 절도나 강도와

같은 형사범죄의 경우에도 신속성은 억제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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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위한 가정

위에서 언급했듯이 억제이론에 의문을 표시하는 연구들은 국민이

나 범죄자들이 법적 처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

문에 처벌을 고려한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지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주장을 반박을 하려면 기소율(확실성)과 재판결과(엄격성)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각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범죄의 건수를 종속변수

로 사용함에 있어서 후보나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상시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선거법을 상시적으로 모르는 후보나 유권자들이 선거법 위반을 걱

정하여 범법행위를 자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확실

성)를 두려워하거나, 판결(엄격성)을 두려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즉 시민이 형법은 상세히는 모르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적 처

벌을 받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범죄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후보와 유권자들의 선거법 인지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이

다. 첫째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이 선거법을 알리기 위

한 홍보활동 노력을 했느냐는 것이다. 선거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홍보를 하거나, 처벌내용이 대중매체

를 통해 전달되기 않으면 국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인지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이런 노력에 기인하여 후보들과 유권자들이 선

거법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선거법 홍보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

거를 위해 활동한 내역의 통계와 유권자들의 선거법 인지정도를 중립

적인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얻은 설문조사결과를 가지고 검증했

다.

<표 2>와 <표 3>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2000년-2010년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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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3)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에 실시

된 제 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광고 75,421건, 자막방

송 873,794건, 인터뷰 1,378건, 대담/토론 446건 등 총 964,271건의 공

명선거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통계로 보는 선거 60년(통계편)』p. 1135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에 실시된 제 18대 국회의원 선

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방문면담 68,911건, 개인 및 단체 협조공문

발송 68,313건, 이메일발송 20,344건, 보도자료제공 2,049건, TV/라디

오 대담 777건 등 총 162,938건의 공명선거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다

수에게 전파되는 TV/라디오 대담을 777건이나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명선거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이것 외에도 선거일 몇 개월 전부터 읍/면/동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명선거 캠페인 현수막 등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활동의 일부이다.

3) 2000-2010년 사이의 8개의 선거 각각의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일부선거에 관한 자료만 제공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매 선거 때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사법기관도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지만,

통계 부재로 인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합계 광고
대담/

토론
인터뷰

기고/

독자투고

자막

방송
기타

964,271 75,421 446 1,378 997 873,794 12,235

<표 2>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공명선거 촉진활동
(2002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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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공명선거 촉진활동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통계로 보는 선거 60년(통계편)』p. 419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노력에 기인하여 후보들과 유권자

들이 선거법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나? 이와 같은 홍보노력이 효

과가 있느냐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없다. 그렇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유권자들의 약 2/3는 선거법의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선거전후에 선거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다소나마 높아진

다는 것을 단편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표 4>는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전후에 선거법의 핵

심적인 일부인 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 인지 정도를 질문한 결과이다.

대통령 선거일 전의 조사에서는 “알고 있다.”라는 대답이 68.7%였던

반면, 대통령 선거직후에 같은 질문을 했을 때 78.5%가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하여 9.8% 상승하였다.

이 조사들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후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과태료를 받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이 지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유권자가 70%내외라는 사실이

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선거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보나 유권자가 선거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

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선거법 위반을 할 수 있다

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는 선거전보다 선거후에 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에 대한 인지

합계

개인 및 단체

협조공문

발송

방문

면담

보도

자료제공

TV/

라디오

대담

이메일

발송

문자

발송

162,938 68,313 68,911 2,049 777 20,344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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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표 4>는 표본수가 1,500개이므로, 한계오차가

95%신뢰구간에서 ±2.5%임을 감안해도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의 선

거법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여러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거법에 대한 인지 정도는 전반

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추정까지도 가능케 한다.

<표 4>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 및 선거법 위반시
과태료부과제도 인지 정도

조사시기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2007.12 대통령 선거일 전 1,500 68.7% 31.3%

2007.12 대통령 선거일 후 1,500 78.5% 21.5%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통계로 보는 선거 60년(통계편)』 p. 169

유권자들이 선거법에 대해 대충이나마 알고 있는지는 표 5>를 통

해서도 알 수 있다. <표 5>는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2002년과

2007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권자들

을 대상으로 선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부행위 이해정도를

질문한 것에 대한 결과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통계로 보는 선거 60년(통계편)』p. 169

2002년 12월에 1,500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후보가

유권자에게 행하는 기부행위가 상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알

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84.7%가 “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2007

조사시기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2002.12 1,500 84.7% 15.3%

2007.12 15,00 76.8% 23.2%

<표 5>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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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동일질문에 대해서 76.8%가 “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유권자들의 75%내외가 후보에 의한 기부행위의 불

법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종합하면 시기나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유권자들의

70% 가량이 선거법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충적으로나

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선거에서 검찰, 경찰, 선거관리

위원회, 법원의 억제력이 통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유권자들이 선거법

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들은 주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명백한 사실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유권자들보다 훨씬 더 선거

법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선거법이 자신들

의 당락과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후보들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한 강

의와 공문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

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선거과정이나 선거법 관련 지도를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후보들의 선거법 개괄에 대한 인지는 75%보다 상당히 높

을 것이 확실하다.

4. 자료 및 분석방법

억제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다수가 범법자나 일반국민을 대상

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설문조사가 사용된 이유는

이것 외에 억제이론의 구성요소인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의

지표가 되는 데이터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집한 자료를 주로 사용했다. 이것

이 가능했던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매 선거 후에 적발된 선거법 위

반 총 건수와 이중 검찰에 고발되어 기소된 건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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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건수 등을 포함하여 억제력의 지표와

관련된 데이터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일부 추가적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얻었

다.

사용된 자료가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등 부분적

인 수정이 불가피했다.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에 의해

적발된 총선거법위반건수만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경찰이나 검찰

은 자신들이 적발한 건수를 발표하지 않았고,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

이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건수는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등 전체 사법기관에 의한 적

발된 건수에 준한다.

이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어 기소된 건수와 전체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기소된 건수의 비율을 산정한 뒤, 이 비율

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적발 총 건수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전

체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된 총 건수를 추정해 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기초적인 분석인 빈도와 비율분석이다. 이

분석의 장점은 가장 단순한 분석방법이지만 명확하게 데이터의 속성

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해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 혹은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방법은 국가의 선거범죄 억제력의 단면을 어

느 정도 밝혀준다고 사료된다.

Ⅳ. 분석결과

1. 처벌의 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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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선거범죄 억제력의 처벌의 확실성의 지표는 총 선거

법 위반 적발 건수 대비 기소건수(기소율)이다. 즉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 등 선거법 관련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총

건수 중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건의 비율이다.

그러나 전체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반면

경찰이나 검찰은 자신들에 의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사법기관(선거관리위원회/경찰/검찰) 적발건수 중 기소

건수와 선거관리위원회 적발 기소건수의 비율을 통해 전체 사법기관

적발건수를 대략적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전체사법

기관에 의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을 산정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기소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16대 국회의원 선거 352건, 17대 국회의원 선거

670건, 18대 국회의원 선거 358건이다. 또한 3회 지방선거 1317건, 4

회 지방 선거 1386건, 5회 지방 선거 826건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

회에 의해 적발되어 기소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16대 국회의원 선거

302건, 17대 국회의원 선거 563건, 18대 국회의원 선거 263건이다.

또한 3회 지방선거 956건, 4회 지방 선거 925건, 5회 지방 선거 516

건이다.

종합하면 2000-2010년 사이에 치러진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전체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기소된 선거법 위

반 건수 중 71.8%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사례이다. 이것을

역산하면 전체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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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체 사법기관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 중

기소건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 중

기소건수의 숫자와 비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통계로 보는 선거 60년(분석편)』p. 440, 451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2000-2010년 사이에 치러진 세 번의 국

회의원 선거의 기소율은 8.8%-13.3%사이이다. 16대 국회의원 선거의

기소율은 10.0%이고,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기소율은 8.8%이며,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기소율은 13.3%이다. 한편 2000-2010년 사이에 치러

진 세 번의 지방선거의 기소율은 11.0%-15.2%사이이다. 2002년 지방

전체사법기관

(선관위/경찰/검찰)

적발건수 중 기소건수

선관위

적발

건수 중

기소건수

선관위 적발 건수 중

기소건수/전체사법기관

적발건수 중 기소건수

16대

국선

(2000년)

352 302 85.8%

17대

국선

(2004년)

670 563 84.0%

18대

국선

(2008년)

358 263 73.5%

3회지선

(2002년)
1317 956 72.6%

4회지선

(2006년)
1386 924 66.7%

5회지선

(2010년)
826 516 62.5%

계 4,909 3,524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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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기소율은 11.0%이고, 2006년 지방선거의 기소율은 15.2%이며,

2010년 지방선거의 기소율은 12.6%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통계로 보는 선거 60년(분석편)』p. 403, 451

2000년-2010년 사이에 치러진 3회의 국회의원 선거, 3회의 지방선

거 중 가장 높은 기소율을 보인 선거는 15.2%인 4회 지방선거이며,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인 선거는 8.8%인 17대 국회의원선거이다. 6회

선거의 평균 기소율은 11.6%이다.

전체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 중 어느 정도가 기소가 되어야 처벌의

확실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그러나 전체 적발건수 중

4) 사법기관전체에 의해 적발된 선거위반 건수(추정치)=(선관위 적발 건수)÷ (선관위

적발 건수 중 기소건수/전체사법기관 적발건수 중 기소건수)

전체사법

기관에

의해 적발된 

선거위반건수

(추정치)4)

전체사법

기관에 의해 

적발된 선거위반건수 

중 기소건수

전체사법기관전체에 

의해 적발된 선거위반 

건수 중 기소율

16대국선

(2000년)
3,517 352 10.0%

17대국선

(2004년)
7,626 670 8.8%

18대국선

(2008년)
2,688 358 13.3%

3회지선

(2002년)
11,965 1,317 11.0%

4회지선

(2006년)
9,141 1,386 15.2%

5회지선

(2010년)
6,570 826 12.6%

계 42,185 4,909 11.6%

<표 7> 사법기관 전체에 의해 적발된 선거위반건수중

기소건수와 기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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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0%남짓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범죄억제를 위한 처벌의 확실성

이 있다고 결코 볼 수 없다.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된 선거위반 건수는 실제로 선거위반이 행해

졌지만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위반 사례의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일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

중 고작 평균적으로 11.6%만이 기소가 된다면 후보들과 유권자들은

기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법을 위반할 개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년에 한 번씩밖에 기회가 오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적지 않은 재산을 걸고 도전하는 후보들은 선거법 위반을 감수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2. 처벌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 처벌의 엄격성의 지표는 전체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

된 선거법 위반 건수 대비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건수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2000-2010년 사이에 치러진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건수의 비율

은 5.5%-7.5%이다. 16대 국회의원 선거 6.7%, 17대 국회의원 선거

5.5%, 18대 국회의원 선거 7.5%이다.

한편 2000-2010년 사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건수의 비율은 2002년 지방선거 5.0%, 2006년 지방선

거 7.0%, 2010년 지방선거 6.1%이다.

2000-2010년 사이에 치러진 3회의 국회의원 선거, 3회의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선거는 7.5%인 18대 국회의원선거이며, 가

장 낮은 비율을 보인 선거는 5.0%인 3회 지방선거이다. 6회 선거의

평균 비율은 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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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통계로 보는 선거 60년(분석편)』p. 451

전체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 중 어느 정도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을 받아야 처벌의 ‘엄격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그러

나 전체 적발건수 중 고작 6%남짓이 후보의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동시에 5년 동안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유권자의 경우 5

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선고를 받는다

는 것은 처벌의 엄격성이 있다고 결코 볼 수 없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전체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실제로 선거법 위반이 행해졌지만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위반 사례의 숫자보다 훨씬 적다. 이런 상황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 중 고작 평균적으로 6%내외만이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면

사법기관전체에

의해 적발된

선거위반건수

(추정치)

사법기관전체에

의해 적발된 선거

위반건수 중 100

만원이상 벌금형

사법기관전체에 의해

적발된 선거위반건수

중 100만원이상 벌금형

비율

16대국선

(2000년)
3,517 236 6.7%

17대국선

(2004년)
7,626 422 5.5%

18대국선

(2008년)
2,688 201 7.5%

3회지선

(2002년)
11,965 601 5.0%

4회지선

(2006년)
9,141 639 7.0%

5회지선

(2010년)
6,570 400 6.1%

계 42,185 2,499 5.9%

<표 8>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된 선거위반건수 중 100만 원 이상

벌금형 건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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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과 유권자들은 엄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법을

위반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며, 자신의 명예와 적지 않은 비용을 쓰면서 도전하는 후보들은 더

할 것이다.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 선거법 위반을 감

시하고, 적발하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이 얼마나 효과

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억제력의 구성요소 중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한다는 처벌의 ‘확실성’ 부분과 선거법을 위반

하면 당선무효나 5년 동안 선거권 박탈 등의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처벌의 ‘엄격성’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억제력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지만, 형

사범죄와 행위자나 행위의 여파 등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선거사범

에 대한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다시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사범에 대한 예비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선거사범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그 의미를 찾

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이 행하는 선거범죄 억제력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2000-2010년 사이에 실시된 3회의 국회의원

선거와 3회의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약 총 42,000건의 선거법 위반 건

수 중 11%내외만이 기소되었고, 6%정도만이 100만원 벌금 이상의 중

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적발되지 않은 선거법 위반

건수가 적발된 선거건수보다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선거

범죄 억제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단 범죄 억제력을 구성하

는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 중에서 어느 변수가 선거범죄억제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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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두 변수 모두 선거범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되었기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선거범죄에 대한 선

행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죄 억제력 연구들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즉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중점

적으로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선거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사범죄 연구에서 거론되지 않은 변수가 억제력과 관련되어 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선거범죄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

계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도 검증되어야 한다. 절도범, 음

주사범과 같은 형사범죄의 억제력 연구는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한 교

도소 재소자들이나 음주사범 재교육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

행되기 때문에 연구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편이다. 한편 선거범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일반 유권자 중 선거법 위반자를 포함하는

상당히 선택적인 인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

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 억제력

에 대한 더 엄격하고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려면 선거법 위반자들

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 설문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선거범죄 억제

력 증대를 위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선거범죄는

간접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매 선거마다 수천 건씩 발생

하며, 그것을 적절히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반드시 억제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단속을 엄격히 할수록, 더 많은 단속 인원이 배치될수록

선거법 위반은 더욱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통계가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 지역구 출마 후보자 기준 선거

법위반행위에 대한 평균 조치건수가 국회의원 선거는 한 후보당 2.22

건인 반면 지방선거는 한 후보당 0.36건에 그치고 있다(경기도선거관

리위원회 2012b, 403-404).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법기관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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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후보의 숫자와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치러진 제 5회 지방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숫자는 9,550명으로서

2008년에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숫자 2,024명의 4배

이상이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12b, 97).5) 지방선거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의 숫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숫자의 4배 이

상이기 때문에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가 그 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후보의 숫자가 4배 이상 늘어날 때 후보당 조치건수는 약

1/6로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만큼 감시가 소홀해지면 선거법

위반도 늘어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선거법

위반을 줄이려면 감시를 엄격히 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예비후보자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비교한 이유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와 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 120일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시군구 장의

선거도 각각 90일과 6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 선거현장에서 대다수의 후

보들은 늦어도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득표행위를 시작한다. 따라서 예비등록시

점이나 그 이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는 집중적으로 선거법 감시를 시작하며 대부

분의 선거법 위반도 이 시기에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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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Deterrence Effect on Election

Illegalities by the State,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Certainty and

Severity of Punishment

Kim Hak-ryang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deterrence by the

state with regard to election illegalities in Korea. Election

illegalities are an obstacle to indirect democracy. In spite of

this fac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studies about the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while many studies about the

deterrence effect on various criminals such as thieves and

robbers have been done. Based on previous studies about

deterrence effect on criminals,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certainty of punishment, meaning that a violator of the

election law must be indicted, and also severity of punishment,

meaning that the violator must be severely sentenced. The

object of this study is six elections, including three general

elections and three local elections during 11 years of

2000-2010, based on data provided by the Election Commission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y ratio. The conclusion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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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s that the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s inadequate. Only around 11% out of total

disclosure numbers of election illegalities are indicted, while

about 6% are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such as fines of

more than one million won. Considering the fact that number

of detected election illegalities is very far less than that of

undetected ones, the deterrence effect by the state on election

illegalities in Korea is quite insufficient.

Keywords: election illegalities, deterrence effect, severity of

punishment, certainty of punishment


